
식중독 의심사고 최종보고(토암골옛날막창)식중독 의심사고 최종보고(토암골옛날막창)

  2015.12.30.(수) 17:00경 성북구 종암로21길 17-2(종암동) 소재 

토암골옛날막창에서 2명이 막창, 명이나물, 맥주를 섭취 후 2명이 

구토, 설사 등 식중독 의심사고에 따른 역학조사 후 최종결과 보고.

Ⅰ 발생개요

  □ 발생일시 : 2016. 12. 30.(수) 17:00경

  □ 최초신고 : 2016. 12. 31.(목) 14:00경

  □ 발생장소 : 환자자택

  □ 발생규모 : 취식자(2명), 유증상자(2명) 

  □ 주요증상 : 구토, 설사, 메스꺼움등

Ⅱ 조치사항

  □ 원인조사반(보건위생과)

    - 당일 취식 후 남아있는 음식 및 환자가 취식한 동일조건 조리식품(막창, 명

이나물) 2건 채취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

    - 환경조사 실시 : 조리종사자 위생상태, 손 화농성질환 유무, 주방위생상태 점검

    - 기타사항 : 영업주 및 조리종사자 식중독 예방 및 위생교육, 노로바이러스 예방 

홍보물 배포

  □ 역학조사반(건강관리과)

   ○ 채변검사 및 사례조사

    - 채변검사 : 2명(환자 2명), 2명(조리종사자)에 대한 인체검체 총 4건 채취하여 

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           

    - 사례조사 : 4명(환자2, 조리종사자2 : 상담 조사)

  □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

분류 검체건수 검사항목 검사결과

직장도말
유증상자 2명

조리종사자 2명

세균10종(살모넬라,병원성대장균,황색포도상구균,세균성

이질,비브리오균속,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,바실러스 세

레우스,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,여시니아 엔테로콜

리티카,캄필로박터균)

불검출

바이러스5종(로타바이러스,노로바이러스,장내 이데노바

이러스,아스트로바이러스,사포바이러스)

유증사자 2명 

노로바이러스 검출

의심식품 식품 4건

세균9종(살모넬라,황색포도상구균,리스테리아 모노사이

토제네스,대장균0157:H7,캠필로박터 제주니,여시니아엔테

로코리티카,장염비브리오균,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,

바실러스 세레우스)

적  합

환경검체 없음

Ⅲ 결론

  □ 원인조사반 결론(주관과 결론)

   ○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된 식품접객업소(토암골옛날막창)에 대하여 원인조사를 한 

결과 조리시설 위생상태 양호하였으나, 영업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미 결과로 인하

여 확인서 징구.

      또한, 환례가 취식한 음식과 동일한 음식류 및 조리방법이 유사한 제품을 수거하

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균이 불검출되어 원인 파악하기가 불가능하

다고 판단되어짐.

   ○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 

어려우므로 토암골옛날막창에 대한 식중독 행정처분은 불가능함

   ○ 조사의 제한점 : 2015.12.30.(수)에 취식했던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

았으므로 원인조사는 더 이상 할 수 없음 

  □ 역학조사반 결론

   ○ 추정 원인병원체 : 알수 없음

   ○ 판단근거

    - 환례 2명 및 조리종사자 2명에 대한 직장도말 검사 시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 

환례 2명에게서 노바이러스 발견됨.



   ○ 추정 감염원 : 알수 없음

   ○ 판단근거 : 조사시 막창, 명이나물이 의심되어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환

경검체에서 세균/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, 조리종사자 2명에서도 세균/바이러

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, 환례 2명에서도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노로바이러스

가 검출되었음. 따라서, 해당업소에서 제공된 음식물과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과의 

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됨.

   ○ 조사의 제한점 : 없음

Ⅳ 사후조치

  □ 식품위생법 제40조「건강진단」의 위반으로 행정처분 실시(과태료 부과)

  □ 조리종사자 손씻기 매뉴얼 수칙 준수 지도

  □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예정. 끝.


